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90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제17조의 전문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갱신평가,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지정기준) 운영 조직의 법적 책임,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및 직원,

강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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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신청에서 지정까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

- (지도/점검) 지도·점검, 사후관리 실시 근거 및 업무 중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처분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수준 파악, 교육과정의 내용, 시간, 규모, 교재, 평가,

수료증/합격증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